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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4-1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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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공고 제2024-958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3

○ 사천시 공고 제2024-96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5

○ 사천시 공고 제2024-980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6

○ 사천시 공고 제2024-985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 사천시 공고 제2024-994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사천시 공고 제2024-995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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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4-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하천명 죽천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97번지

면 적 43㎡

기 간 영구

목적 및 개요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D=0.67m, L=64.0m)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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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4-11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도시개발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시 용현면 일원

(당초) 6,221,383.4
(변경) 5,641,127.4

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2.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우주항공복합도시)』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부동

산 투기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에 비치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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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958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시도(시도15호선(배춘마을)확포장공사)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15호선(배춘마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0.52km(신설 2차로)

    -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556-10 ~ 574-5

  4. 개시일시 : 2024. 7. 4.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07.19.까지

   2) 열람장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831-3375)

  6. 비    고 : 「시도15호선(배춘마을)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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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고시(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4-96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

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천시장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자천지사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

로210번길 13

소하천명  선진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19번지 일원

면적 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D=0.67m, L=4.42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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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980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4.

사  천  시  장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건설기계번호 소 유 자 등록원부상 주소
등   기    번   호

(배  송  지)
비  고

1 경남04도1153 삼천포***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노룡동)

1094854257422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폐문부재

2 경남04소1173 주식회사 
**에이엠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

1094854259757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기타

3.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8.(14일간)

4. 공고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공보

5. 문 의 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건설기계 담당(전화: 055-831-3261)

6.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건설기계소유자께서는 경남건설기계검사소(전화: 055-586-5622)로 정기검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만료일 후 

30일 이내: 10만원 / 만료일 후 30일 초과: 3일마다 10만원 가산)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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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985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정부 시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할인 형태 및 할인율을 신

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인 형태 및 할인율 신축 조정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5조)

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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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76,

FAX : 831-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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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생 년 월 일:

m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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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할인하여”를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 형태로”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보안장치)”를 “제16조(보안장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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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 .>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   종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환전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정산 가맹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
사천사랑상품권

환전·정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가맹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        미동의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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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 .>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    소

신청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분실 시 생략) 1부.

 2. 사업자 등록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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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

리) ① (생 략)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

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

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 누리집----------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

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

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

------------------------

------- 누리집-----------

------------.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

------------------------

---------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 형태로 --------------

-----. ------------------

-----.

<신 설> ②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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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제16(보안장치) (생 략) 제16조(보안장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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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스티커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 .>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   종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환전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정산

가맹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

사천사랑
상품권
환전·정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가맹 종료 후 
최장 5년

                                               동의 □        미동의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17.>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
청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 .>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    소

신청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분실 시 생략) 1부.

 2. 사업자 등록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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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

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천시 공고 제2024-994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체육진흥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적법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6조제1항)

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신설(제18조의2)

- 17 -

사 천 시 공 보
제89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2,

FAX : 83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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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공 보
제89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생 년 월 일:

m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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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공 보
제8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12조부터 제17조의 체육진흥사업

을 시행하는 개인 및 기관, 학교, 체육ㆍ경기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

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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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

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

-----------------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시장

은 제12조부터 제17조의 체육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기관, 학

교, 체육·경기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생 략) 제19조(운동경기부 설치) (현행 제1

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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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총괄 지원 예산

- 2024년 생활체육 육성,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예산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소계(a)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세입

보조금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지방세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기금 589,392 605,306 621,649 638,433 655,671 3,110,451

소계(b)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 산출내역

- 1차년도

· 생활체육 육성(1,954,202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1,561,000천원)

- 2차년도∼5차년도: 물가상승률 2.7% 반영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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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의존

재원

소 계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보조금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자체

수입

소 계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지방세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기 금 589,392 605,306 621,649 638,433 655,671 3,110,45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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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야 한다.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및 전문체

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

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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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

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

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전지훈련의 유치 등) 시장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2. 공공체육시설 개방·사용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공고 제2024-995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스포츠복

지 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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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2,

FAX : 83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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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생 년 월 일:

m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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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

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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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

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세부기

준 및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

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

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

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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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

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

사 천 시 공 보
제895호



- 32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나. 조례안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

‧ 사천스포츠클럽 운영비, 장비구입비, 지도자 활동비, 시민건강

인증센터 운영비,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국민체력 100사업비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소계(a)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세입
지방세 427,092 438,623 450,466 462,629 475,120 2,253,930
기금 142,548 146,397 150,350 154,409 158,578 752,282

소계(b)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 산출내역

- 1차년도

비용요인 비용(천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270,000
선수육성반 장비구입비 지원 20,000
사천스포츠클럽지도자 활동비 지원 36,000
시민건강인증센터 운영비 지원 30,000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지원 10,000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203,640

합계 569,640

- 2차년도∼5차년도: 물가상승률 2.7% 반영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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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지방세 427,092 438,623 450,466 462,629 475,120 2,253,930

기   금 142,548 146,397 150,350 154,409 158,578 752,28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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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

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

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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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

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

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업무 추진 시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입학생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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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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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생 년 월 일:

  m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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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생등”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등을 말

한다.

제5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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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입학생등의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2. 우주ㆍ항공 관련 해외 연수

3. 자기계발 지원금

4. 입학 기념품

5.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학생등은 시로 주민등록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할 수 있다.

③ 입학생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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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8호”를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제1

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이주직원등”을 각각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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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입학생등”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

생 등을 말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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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

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입학생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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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

원

2. 우주ㆍ항공 관련 해외 연수

3. 자기계발 지원금

4. 입학 기념품

5.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

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학생등은 시로 주민등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

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생등은 제1항제5호에 따

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

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

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

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

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

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

---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

의2제1항제5호------ 이주직원

등 및 입학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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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

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

① ----- 제11조, 제12조 및 제12

조의2---------------------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

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

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

--------------------------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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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안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2028년 입학생 및 재학생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105명 (단위: 명)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입학생수 15 30 30 30
총학생수 15 45 75 105

2) 지원기간 기준: 2025∼2028년 입학생 및 재학생 4년간 지원

3) 지원시책: 5개 시책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이후

(2029년∼2031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소계(a)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세입
지방세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소계(b)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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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이후

(2029년 이후)
계

재원조달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자체

수입

소 계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지방세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5∼203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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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

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

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

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

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

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

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

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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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

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

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

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

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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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

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

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

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

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

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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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

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